
목회신학원 운영규정

제 1조(명칭) 본 신학원은 대신대학교 부속 총회인준 목회신학원(이하 “본원”이라 한다)이라 칭한다.
제 2조(과정) 본원 안에 
 ① 목회연구과정 
 ② 평신도과정을 둔다
제 3조(목적) 소속된 교역자 후보생 및 평신도들을 신구약 성경과 대한 예수교 장로회 신조에 기
초하여 훈련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따라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게 하는데 그 목적
을 둔다.
제 4조(경비와 유지방법) 본원 운영 경비는 입원금, 수강료,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되 본원
에서 예산을 세워 본교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.
제 5조(교무위원회) 본원의 제반 학사운영을 위한 사항은 본교 교무위원회에서 결의하며 위원장
은 총장이 되고 서기는 원장이 된다.
제 6조(학생모집) ① 모집인원은 신입 및 편입생 각각 약간 명으로 한다. 
 ② 신입생 지원자격은 
  ㉮ 목회연구과정은 본원의 목적에 합당한 자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거나 동등한 자격    
   을 구비한 자
  ㉯ 평신도과정은 ㉮항에 미달된 자로 신학이수에 지장이 없는 기초실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
  ㉰ 위의 지원 자격자로서 세례를 받고 당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. 
 ③ 편입생의 지원 자격은 교무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한다.
제 7조(기간) 목회연구과정과 평신도과정은 8분기로 하되 1년에 2분기로 하여 8분기를 이수한다. 
제 8조(강좌) 분기별로 본원이 정한 강좌를 이수하도록 한다. 
제 9조(교육방안) 본원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도록 별도의 교육과정을 작성하여 효과적인 교육을 
실시한다. 
제 10조(일반직원) 본원의 업무를 위하여 약간 명의 일반직원(사무직, 기능직, 고용직원 등)을 둘 
수 있다.
제 11조(보칙) 본 운영규정의 미비 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보완한다.

부   칙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칙
1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0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  칙
1. 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
